
( 48  볐 티 - la)툰

-10-

'  청소년수련관  건립에  대한  진상조사 특별위원회

'96. 7. 27( )토

1, 조자목적

 지방자치법 36  제 조 1  제 항  및 2  제 항의  규정과 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

 조사에  관한  조례의  규정에  의거  달서구  본동 44-2  산 번지 달서구청소년수련관건립

 사업  추진으로  인하여  발생한  집단민원에  따른  진상을  조사하고  문제점을 파악하여

 대안을  제시함으로써  청소년수련관건림에  따른  민원을  최소화하고자 .함

2. 조사기간

0'96.'6, 28 ~'96 7 20(23 )일간

3, -  조사 특위 편성

o  조사특위 : 8명

0 조사특위위원

·  위원장 : 정만식

·  간  사 :염포용

'  위  원 : , 서재홍 , 정원경 , 권춘갑 , 박종열 , 손영일 최병순

4. 조사대상

0  달서구  본동  청소년수련관건립과  관련  각종 자료

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대한  진상조사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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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 청소년수련관 건립현황

 사  업  개 요

 ◎  위  치 :  달서구  본동 44-2 ( )산 번지 본리공원내

 ◎  규 모

o  부지면적 ' 6,6120 (2, 00 )㉠ 평

0  연  면  적 : 3,572.870(1,080,79 ) 평 2, 지하 3 지상 철근콘크리트

 추  진  상 황

0  사  업  비 : 3,963백만원

(  국비 , 1, 500 , 백만원  시비 : 750 , 백만원  구비 : 1, 713 )백만원

0  사업기간 :'91. 2, 23 ~'97 8, 22

0  시공업체 : ( )  주 태성주택건업  대표  김  시 문

 틴  도시계획시설  조성계획 ( )결정 청소년수련관

 틴  청소년수련관건립부지 기부채납

'93. 2. 24

'95. 4.

0  기부채납자 :  석정달 (  남구  대명동 629-4)

( , 기부서 , 임야대장 , 토지이용계획확인원 , 지적도둥본 )등기부둥본

-11 -



-12-

'95, 4. 27

'95. 5.

'95. 5. 13

'95. 9. 19

'96. 1'96. 

2.

96. 2 8

8 ( 48  툰 트 - If:)쳤

 틴  청소년수련관  시설변경 결정

 르  기부채낱재산  구의회 의결

 르  청소년수련관  신축공사  설계용역 시행

 틴 지방건설기술삼의

 르  도시계획사업  사전공람 공고

 틴  도시계획사업  시설변경  및  실시계획 인가

 르  청소년수련관  신축에  따른  주민설명회 개최

f  일  시 :'96. 2. 10( ) 토 10 : 30

0  장  소 : 2  송현 동 2  층 회의실

0  참  석 . 150  명 (  주민 145,  공무원 5)

 틴  청소년수련관  입찰실시 (  웅찰자 : 22 )개업체

0  낙찰자 : ( ) 광성종합건설 주  대표  윤  주 국

 틴 계약체결 '96. 2 15

 윤  주 국

 김  시 문

0  페약상대자 . ( ) 광성종합건설 주 대표

0  연대보증인 : ( )  주 태성주택건업 대표

 ◎ 공사착공 96. 2. 23

'96. 4. 16

96 4. 23

96. 5.

'96, 5.

0  시공업체 : ( ) 광성종합건설 주  대표  윤  주 국

 트  청소년수련관  신축공사 (1 )시공촉구 차

 ◎  청소년수련관  신축공사 (2 )시공촉구 차

 틴  주민집단  항의로  공사중지 (  공사반대  현수막 )게첨

 틴  청소년수련관  건립반대  진정서 접수

0 .진정요지

-  수련관신축  발파로  인한 , 진동 , 먼지 소음공해

-  개관후  차량출입으로  인한 소음공해

-  아파트  가격하락  및  위치선정 부적합

] ㄷ  공사도급 계약해지 96. 5. 10

0업  체 : ( ) 광성종합건설 주  윤  주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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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해지사유

 매 )일신문- ( ) 광성종합건설 주  부도직전  보도 ('96. 4. 29

-  당좌거래 ('96. 정지 5. 1 )매일경제신문

-  건설업자  영업정지 3  개월 ( 13296. 관보  기간 '96. 4. 29~7,28)

'96. 5. 10
 틴  보증시공 청구

0  업  체 : ( )  주 태성주택건업  대표  김  시 문

] ㄷ  진정서 회시

0  답변요지:  청소년수련관  신축의  불가피성과  주민피해 ,1 최소화☞노혁

 트  청소년수련관  건립에  따른  주민과의 대화

o  일  시 :'96, 6. 8( ) 토 15 : 00

 소 :  상황실 (5 )층

 재 : 구청장

 석 :  주민 17 , 명 , 공무원 , 시공업체 감리업체

 용 ·  시공에  따른  주민건의 둥

0장

0주

0참

0내

'96 6. 13

 유 :  인근  아파트  안전문제 검토

 틴  공사시공 중지

0사

 후  계 획
'96. 향

6, 7

'96. 7.

'96. 8.

 ◎  수련관  건림 ( )종합대책 안 수림

0  아파트  대표와  간담회  등  합의 도출

 틴  인근아파트  대표와 간담회

 ◎ 공사추진

-13-

 첨부 1.  청소년수련관  위치도 1 .부

2.  건물  배치도 1 . 부 .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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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틴  아◎트  과  치  걱  기  지 검트

1.  쿠차장과  이  격  거  리 - 10.'H

2. 2  풍외  빅파  디걱  거 - 리 25..린

3. 3  충죄  벅 T'S  치  극  피  킥 ~ 4f.'7U

 ◎  논이  겅트 ·( 6k:  드르  기 )즌

1.  주차장  뚜튼 ( if)긴

2. 2 i.i  충 뭉바닥  무분 (l1?.8M)

3 3  중둘탱  크실  지둥  무분 (125.3k?)

,'--  기씬◎

#◎」 H소』  로.」 f3그
프느그느

_ _4_-즌◎ ◎르츠느그 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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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조사사항

 ◎  특별위원회  회의 현황

 르  주요활동  및 실태조사

내용

0  본리공원내 청소년

 수련관 현장확인

0  타  시  도의 청소년

 수련관 비교견학

0  본리공원내  청소년수련관 현지확인

·  수련관 , 경사도 지질

·  지역주민 대화

·  기 타

0 출장지

·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

·  대전광역시  동구 대덕구청

·  인천광역시 동구청

0  비교견학 내용

·  청소년수련관 입지선정

·  지질  및 사업비

·  토목공사 방법

·  각종 만원사항

·  기 타

-16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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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내 용

0 자료내용

·  부지  기부채낱 사유

·  시설결정에  따른  ◎관련부서 및

 구본청 ,  국회의원  김한규  의견서

·  공원조성계획 변경사유

0  대구광역시청 방문

 자료 수합

 트  청소년수련된 '  건림에  대한 조사내역

0'92, 10. 26  성산교회( 2  성당 동 ) 소재  석정달  외 4  인이  본리공원내 청소년수련

 관사업계획서를 ( )  대구광역시 공원과 에 접수

o'92. 10. 31  대구광역시에서  석정달  씨로  부터  접수된 4·1  사업계획 에  대하여 공

 인조성에  참고코자  달서구청에  의견조회 요구

o'92. 11 23  달서구청에서  청소년수련관  건립에  대한  검토의견서를 대구광역시

 에 제출

0'93. 2. 4  대구광역시의  공원과장이  석정달  씨의  사업계뵉에  대하여 청소년과의

 의  견조회 요구

0'93. 2. 10  청소년과장이  공원과로  의견서 제출

0'93. 2  ◎국회의원  김한규의원이  본리공원  청소년회관  건립에 tf  한  의견서 제

(  출 입지여건에  부합되는  교양시설을  공원조성계획에  반영하여  민자유치 )유도

C'93. 2. 24  본리공원내  청소년수련관  시설 결정

2· 94. 9. 12  본리공원내  청소년수련관  조성계획  변경 ( ·  묘청 청쏘년 파 -」 j공원과

!  지방양여금지원  지침에  의거  부지면적 )확대

0'94. 11. 22  청소년과의  청소년수련관  조성계획변경  요청에  대한  공원과의 의견

회시

·  청소년수련관부지현황  확인결과  당초계획보다  건축물이 /.1 확장될  경사도 30?·o

 이상의  급경사와  지반이  암반층으로  구성되어  과다한  형질변경이 예상되므로

-17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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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-2  산 와  접한  비교적  완경사  부지인 45-1, 산 45-2  산 번지  및 46  산 번지 일부

 를  추가  확보함이  타당하오니  부지선정을  재검토하여 f,1  주 기 ,바람

0'94. 11. 26 (  시장 1 ) 구청장  달서구청소년수련관  조성계획  변경요청에 대한

회시

·  부지에  건축물이  확장될시 30%  이상  급경사와  암반으로  구겅되어  있어 44-산

2  와  접한 45-1, 산 45-2, 46  번지  일부  추가  확보함이  타당하므로  재검토 요

.망

0  구청장 -  대구시장 ('95. 1. 10  달서구  청소년수련관  부지  ◎시계획시설(공원

) 조성  변경신청 혐조

· 45-1, 산 45-2, 산 46  산 번지  추가매입 , 협의하였으나  매굴불가  의견 송부

0'95. 1. 13  청소년수련관과  인접한 45-1, 산 45-2, 산 46  산 번지를  추가 매입코자

 토지소유자와  협의하였으나  화보가  어려우므로  수련관  조성계획  변경요청 협조

(  청소년과 -- )공원과

o'95. 3. 29  본리공원내  청소년수련관  조성계획 (  변경요청 청쓰년과 - )공원과

0'95. 4. 24  본리공원내  청소년수련관  시설변경  결정 (  통보 공익과 - )청소년과

o'95, 2. 13  본리공원내  청소년수련관  도시계획시설변경 :1 (  협조 청 구청장 」 시

)장

0'95 5. 11  본리공원  조성계획  변경  결정  및 지적승인

답변

0  청소년수련관  토목공사시 무진동공법

 으로  변경시  추가되는  사업비 파악을

 위하여  ◎지하철건설  본부에 확인한

7.  질의  및 답변

질의

0  청소년수련관  부지건릴을  위한 토목공

 사시  공사방법을  무진동공법으로 변경

 시 15  억원정도  소요된다고 생각되는

-18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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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
 바  이에  대한 ?견해는

C  당초  시에서  현  위치에 도시계획시설

(  청소년수련관 ) 부지  결정할  때는 사

 업자가 (  성산교회 석정달 )  외 측으로 되

 었는데  구청이  직접  사업자로 변경된

?이유는

0  청소년수련관  건립을  위하여 지급된

 선긍급은  얼마까지  지급할  수 ,있으뎌

 또한  뽄지급된  선금급에  대하여 공사

 를  하지  못할  경우  선금급을 회수할

 수  있는지 ?여부

0  현재  청소널수련관을  건릴하픈데입지

 선정에  문제점이  많다면  재검토◎ 의

 향은  없는지 ?

-19-

답변

 결과  암석에  따라  가격차는  있으나 우

 히시는  대부분  풍화암이므로  현재 계

 상된  사업비  보다 ·  토목공 차비에서 5억

 원정도  더  소요된다고 .사료됨

0  청소년수련관‥‥‥건릴을  위하여 지급할

 수  있는  선금급은  공사금액은 SOf·, 험

 위내에서  지급할  수  있으며 ·

0  쁜  지급된  선금급의  회쑤는 아직까지

 대구시공사에서  사례는  없으나 계약

 자체가  파기되었을  경우에는 선금급의

 회수가  가능하리라 .생각죙

0  청소년수련관을  다른  곳으로 옮기기

 위해서는  부지를  다시  썬정하여야 하

 며  또한  선정된  부지에  다시 도시계획

 시설  결정  또는  변경결건하는데는 장

 시간이  소요되므로  시기상  볼  때 다른

 곳으로  옳기기는  어렵다끄 .사료즘

0  당시  청소년  육성정책의  추진으로 민

 간단체가  본 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

 판단되어  구청에서  추진하기로 변경되

.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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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
0  현재  추진중인  청소년수련관 부지와

 비슷한  장소에서는  공공시설물 설치

 등을  추진할  의향이  없다고 .생각됨

C  당초  변경전  부지의  경사도는 건축물

 이  긴립될  위치를  ◎준츠로 :5조하고

. 보고했음  그  부근이  밭이  있어 무임

 목  지역이라  보고 .하였음

0  앞으로  지역추민과의  계속  대화차 타

 협으로  추진해 #  가겠으며 필묘하다턱

 인근  아파트의  안짙◎걷나솨 전둔가리

 의견을  들어  단계겉으고  푸진할 쳬점

,임

 향후  상기와  같은  장소에서  같은 조건

 하에  공공시껄물을  설치할 필요성이

 일다면  시걸물  설치를  계속  추진할 수

 있는지 여부

 도시계획시걸 - ·' 결정 전  시에서 의견세를

f#  게풀 하고  쑈추할  때  현장코◎ 의견

 처  내응에 rl 부  경사도가 IS  토 정도이

 고  무임목 71  역이라  보고한 ?이유는

, ,  인근주민들의  집단민원이  계속 제기되

 고  있는데  계속적으로  반대가  있을 경

 우  앞으로  대책은 ?무엇인지

-20-

 심사기간  중  진정서 접수

4 J.1 접수일 :'95. 7. 18

J  진  정  시 :  달서구 2  송현 동 592.  전정수  푀 150명

J 71진정요

· .1_4 아파  안전에  대한 불안

·  청노닌수련관  공사방법 부당

·  수린관  입지선정 부적정

·  극심찬  소음공해  예상 등

J  처리의◎ :  청소년수련관  진상조사특별위원회  회의목적과  부합되므로 병힐하여

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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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 문  제 점

 본리공원내에  건립될  수련관  부지는  연접한  도로면을  기준으로  볼  때 30도이상

 경사가  심한  악산이므로  공사시행시  산기슭을  절개하는  등  자연을  크게 훼손할

 뿐  아니라  수련관  건축  공사후에도  진입로의  협소  등  청◎년을  위한수련활동을

 하기에  적정하지  못하다고 ,사료되며

2.  지질이  대부분  암반으로  되어  있을  뿐  아니라  송현·  성한아파트와  주택지가인접

 한그  있천 il 암반굴착  발극로  인찬  지역긴주  주민들왹  걸신  띤 ·  개 란의  피핸간은

 려되므로  부근  주민들로  부터  계속적인  민원발생  소지가 ,있으며

 현재  추진중인  본동 44-2  산 번지의  수련관  부지를  완만한  다른  장소에 선정하여

 건립시  사업비  측면에서  비교  검토해  본  결과  현재  추진하는  장소에서는토목공사

 비가  과다하게  소요될  뿐  아니라  암반  발파로  인한  소음진동  발생시 굴착공법을

 무진동  발파공법으로  설계  변경하여야 , 하며  이로  인한  사업비가 집행부에서는

 토목공사비에서만해도5  억원정도가  추가  소요된다고 , 하나  본  위원회에서 인천

 동구  청소년수련관  부지  토목공사를  비교  조사한  바에  의하면  추가공사비가 약

2  ㉠억원이  추가  소요될  것으로 ,판단되며

 석정달  씨로  부터  청소년수련관  기부채◎한  토지 2  천평중  토목공사  완료후 실제

 활용할  수  있는  평지면적은  건축바닥  면적을  포함한  천여평으로  볼  때 기부채납

 받은  토지가격과  토목공사사업비와  비교해  본다면  사업의  타당성이  결여 되었다는

 점  입 . 니다

10. 조사결과

 현재  결정된  청소년수련판부지  위치를  다른  장소로  변경하여  건립토록 지방자치법

 시행령 19  제 조  규정에  의한  시정요구 의결


